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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처분 통지서

기    관    명
수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(경 유)

제  목 : 과태료 처분 통지서

   1. 생산자(소유자) 성명 :           생년월일 :               

 2. 주  소 : 

   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 제123조 규정에 의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 

과태료 처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

 3.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

위반일시 위반장소 조사기관 품  목
대상수량(톤)

또는 
재배면적(㎡)

위반내용

 4. 과태료 적용법령 : 법적근거 참조

 5. 과태료 금액, 납부기한, 납부방법, 수납기관 : 납입고지서 참조

 6. 과태료의 감경,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 : 관련 규정 참조

 붙 임 : 1. 법적 근거 1부.

        2. 납입고지서 1부.

         3. 관련 규정 1부. 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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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뒤 쪽)

법 적 근 거

 □ 농수산물품질관리법

 제123조(과태료)

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     1. 제13조제1항, 제19조제1항, 제30조제1항, 제39조제1항, 제58조제1항, 제

62조제1항, 제76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

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

    2. 내지 7. <생략>

  ② <생략>

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

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.

 □ 과태료의 부과기준 :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 시행령 제45조「별표4」참조

<과태료 부과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>

과태료 부과권자
과태료부과

→ 과태료 처분 대상자

↑

<과태료부과 불복시 60일이내 이의제기> ↓

과태료 납부

(지정된 장소)


